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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퇴사한 근로자가 이연성과급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금융감독원은 2010년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상과 리스크의 연계, 즉 

‘경영진 및 특정직원에 대한 보상 중 상당 부분을 변동보상(성과연동보상)으로 지급하되, 그 중 상당

부분은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하여 이연지급하고, 상당부분은 주식이나 주식연계상품 등 금융회사

의 장기성과와 연동되는 형태로 지급하며 변동보상의 이연지급 기간 중 성과가 목표에 미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래 지급할 변동보상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

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였으며,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에 의무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A회사는 위 모범규준을 토대로 하여 「성과보상규정」(이하 ‘성과보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위 성과보상규정에 따라,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성과보상은 

일정 기간 동안 이연(移延)하여 지급됩니다.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근무하였던 B는 퇴사 후 A회사

를 상대로 이연된 성과보상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회사를 대리하여, 성과보상규정에 따르면 A회사는 퇴사 이후의 이연성과보상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노동법적 쟁점들을 다각도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A회사의 성과보상규정 해당 조항들

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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